
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
2020.2.23.(일) 24:00, 외교부(해외안전지킴센터)

※ 수정된 부분은 음영(  )처리

1 입국제한 조치사항                

 ◦ 입국금지

국 가                       조 치 사 항 

아중동

이스라엘 ▸한국·중국·홍콩·마카오·태국·싱가포르·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
외국인은 입국금지(2.22.)   ※ 중국(2.2), 싱가폴·태국·홍콩·마카오(2.18) 등 입국금지

바레인
▸한국·태국·말레이시아·싱가포르·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(2.21)
 ※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,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

검역조치 필요

요르단 ▸한국·중국·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
입국금지(2.23.)

아태

키리바시 ▸한국·중국·싱가포르·일본·말레이시아·베트남·태국·미국 등을 방문한 
경우 △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

사모아 ▸한국·중국·일본·싱가포르·태국을 방문·경유한 경우 △입국 전 코로나19 
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△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

미주
사모아
(미국령)

▸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(미국령) 입국 시 △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
필요 △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

 ◦ 기타(자가격리, 입국절차 강화 등)

국 가                       조 치 사 항

아태

브루나이 ▸한국·일본·말레이시아·싱가포르·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, △입국 
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

마카오 ▸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,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
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(6~8시간 소요 검사) 시행(2.23.)

유럽

영국 ▸한국·후베이성 외 중국·대만·일본·태국·싱가포르·말레이시아 방문자는 
△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

투르크
메니스탄

▸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

▸유증상자는 2-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(14일로 변경 가능)

카자흐스탄 ▸한국·싱가포르·일본·태국·홍콩·마카오·대만: 24일간 의학적 관찰(△
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,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)

아중동

오만
▸한국·중국·이란·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△자가 및 기관격리 
14일 시행 △영주비자가 있는 경우“14일 자가 격리”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
하에 입국 가능 △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

카타르

▸한국·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
또는 시설 격리 실시(2.23.)

  ※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(신원 정보, 방문 

일정 등) 제공시 스캔,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

에티오피아
▸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시행

▸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△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
자제 △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

우간다 ▸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·경유하였고, 의심 증상 있을 경우 
14일간 자가격리


